
환경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가 어린이집,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중금속, 실내공기질, 석면건축물 등 환경안전기준 준수 및 

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.(환경보건법 제23조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8)

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이란?

·  『영유아보육법』, 『유아교육법』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

어린이집 보육실〮유치원 교실

·  『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』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

어린이놀이시설

·  3년(갱신가능) 

·  갱신신청은 인증기간 만료일 120일 이전부터 30일이전까지 

인증기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에 서류 제출

·  환경안전관리기준, 실내공기질, 건축물 석면, 행정처분 등 

4개 분야 12개 항목

·  인증받은 모든 시설대상(3년에 1회 이상) 인증일로부터 

6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 실시 

· 인증기준 준수 여부 주기적 관리

케미스토리(chemistory.go.kr)에서 확인 가능

(케미스토리 ▶ 어린이활동공간 ▶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현황)

http://eco-playground.kr 1670-5280, 1800-0490

인증대상 인증기간

인증기준 사후관리

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현황

신청 홈페이지 상담 콜센터

1

신청

5

사후 모니터링

2

서류 및
현장 평가

4

인증서 제공

3

위원회 심의

시설 소유자가 

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

자발적 신청 

제출서류 검토 및 필요시

현장방문하여 

인증기준 측정·분석

서류 ·현장평가의 

적정 및 행정처분의 

여부 등을 토대로 인증심사

환경부장관 명의 

인증서 제공

인증시설에 대한 

주기적 관리(3년 마다)

11.1~1.31/3월1차 2.1~4.30/6월2차 5.1~7.31/9월3차 8.1~10.31/12월4차

신청기간/심사일정 ※ 추진일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

인증절차 및 방법

* 심사결과는 심사 후 1개월 내 안내


